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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신자 내부결재

(경유)

제목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(과징금 부과)

1.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제37조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

제21조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를 실시한 후, 

2. 식품위생법 제82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처분하고자 합니다.

           가. 처분내역

업    종 일반음식점 신고번호 8670 업 소 명 헬로피쉬

영 업 자 유수정 소재지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계천로 426(상왕십리동)

위반내용 신고된 영업장외 장소에서 영업 2차

의견제출 과징금 처분을 원합니다.

처분내용 과징금 4,200,000원 부과(영업정지 7일에 갈음)

           나. 과징금 산정내역

             - 연간매출액: 362,901,250원{152,121,600원(2014.6.1. ~ 2014.

10.31.까지 매출액) ÷ 153일 × 365일}

             - 1일 과징금액: 600,000원(3억 3천만 원 초과 4억 원 이하)

             - 총 과징금액: 600,000원/일 × 7일 = 4,200,000원

 붙임  1. 행정처분명령서 1부.

       2. 과징금 납입 고지서 1부(별도 첨부).  끝.



주무관 최병희 식품위생팀장 代전경재 보건위생과장 직무
대리 박진수 보건소장

11/19
김경희

협조자   

시행 보건위생과-19643 ( ) 접수 ( )

우 133-880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로 23길 10 / http://bogunso.sd.go.kr

전화 02-2286-7154 /전송 02-2286-7124 / / 부분공개

  


